
납입고지서

회 원 명 서울 한강사업본부 회 원 번 호 221110880001

납 부 금 액 9,780 납 부 기 한 2022-03-31

가상계좌번호 농 협 79014504795393
가 상 계 좌
예 금 주

서울한강사업본부

청  구  내  역

납  부  내  용 금      액

2022년 3월 22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이 사 장

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「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」 

제16조에 따라 재해복구, 손해배상 및 단체상해

공제사업을 영위하는 기관입니다.

서울 한강사업본부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36 지방재정회관

(04212)

납입고지서 재중

안내말씀

1.위 납부할 금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
2.가상계좌는 회원 및 납부내용별 각각 다르게 부여된 계좌이므로 반드시 본인의 납부고지서에 기재된
가상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. ※ 수납은행이 아닌 타은행 이용 시 송금수수료는 본인 부담

3.지방재정관리시스템(e-호조)을 이용하여 공제회비를 납부하는 경우, e-호조 시스템에 입력한 예금주명과
납입고지서의 가상계좌 예금주가 정확히 일치하여야 납부가 가능합니다.(띄어쓰기 없이 9자 이내)

4.입금한 금액이 납부금액과 불일치할 경우 입금처리가 되지 않으니 이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5.가상계좌 납부 시 별도 연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

6.납부유예는 건물시설물재해복구공제규정 제50조, 손해배상공제규정 제16조에 의거 공제기간 내 신청 시
가능합니다.

7.문의전화 : 재해복구 02-3274-2017/2011, 배상공제 02-3274-2015/2016, 단체상해 02-3274-2013/2012

(건물시설물) 한강공원 매점(광나루1호점) 9,780



납입고지서

회 원 명 서울 한강사업본부 회 원 번 호 221110880030

납 부 금 액 5,740,660 납 부 기 한 2022-03-31

가상계좌번호 농 협 79014504795680
가 상 계 좌
예 금 주

서울한강사업본부

청  구  내  역

납  부  내  용 금      액

2022년 3월 22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이 사 장

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「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」 

제16조에 따라 재해복구, 손해배상 및 단체상해

공제사업을 영위하는 기관입니다.

서울 한강사업본부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36 지방재정회관

(04212)

납입고지서 재중

안내말씀

1.위 납부할 금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
2.가상계좌는 회원 및 납부내용별 각각 다르게 부여된 계좌이므로 반드시 본인의 납부고지서에 기재된
가상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. ※ 수납은행이 아닌 타은행 이용 시 송금수수료는 본인 부담

3.지방재정관리시스템(e-호조)을 이용하여 공제회비를 납부하는 경우, e-호조 시스템에 입력한 예금주명과
납입고지서의 가상계좌 예금주가 정확히 일치하여야 납부가 가능합니다.(띄어쓰기 없이 9자 이내)

4.입금한 금액이 납부금액과 불일치할 경우 입금처리가 되지 않으니 이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5.가상계좌 납부 시 별도 연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

6.납부유예는 건물시설물재해복구공제규정 제50조, 손해배상공제규정 제16조에 의거 공제기간 내 신청 시
가능합니다.

7.문의전화 : 재해복구 02-3274-2017/2011, 배상공제 02-3274-2015/2016, 단체상해 02-3274-2013/2012

(건물시설물) 조형물(그린풀장 물결)외 4건 5,740,660



납입고지서

회 원 명 서울 한강사업본부 회 원 번 호 221110880003

납 부 금 액 226,450 납 부 기 한 2022-03-31

가상계좌번호 농 협 79014504795411
가 상 계 좌
예 금 주

서울한강사업본부

청  구  내  역

납  부  내  용 금      액

2022년 3월 22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이 사 장

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「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」 

제16조에 따라 재해복구, 손해배상 및 단체상해

공제사업을 영위하는 기관입니다.

서울 한강사업본부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36 지방재정회관

(04212)

납입고지서 재중

안내말씀

1.위 납부할 금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
2.가상계좌는 회원 및 납부내용별 각각 다르게 부여된 계좌이므로 반드시 본인의 납부고지서에 기재된
가상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. ※ 수납은행이 아닌 타은행 이용 시 송금수수료는 본인 부담

3.지방재정관리시스템(e-호조)을 이용하여 공제회비를 납부하는 경우, e-호조 시스템에 입력한 예금주명과
납입고지서의 가상계좌 예금주가 정확히 일치하여야 납부가 가능합니다.(띄어쓰기 없이 9자 이내)

4.입금한 금액이 납부금액과 불일치할 경우 입금처리가 되지 않으니 이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5.가상계좌 납부 시 별도 연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

6.납부유예는 건물시설물재해복구공제규정 제50조, 손해배상공제규정 제16조에 의거 공제기간 내 신청 시
가능합니다.

7.문의전화 : 재해복구 02-3274-2017/2011, 배상공제 02-3274-2015/2016, 단체상해 02-3274-2013/2012

(건물시설물) 한강공원 매점(난지1호점) 226,450



납입고지서

회 원 명 서울 한강사업본부 회 원 번 호 221110880004

납 부 금 액 181,450 납 부 기 한 2022-03-31

가상계좌번호 농 협 79014504795423
가 상 계 좌
예 금 주

서울한강사업본부

청  구  내  역

납  부  내  용 금      액

2022년 3월 22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이 사 장

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「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」 

제16조에 따라 재해복구, 손해배상 및 단체상해

공제사업을 영위하는 기관입니다.

서울 한강사업본부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36 지방재정회관

(04212)

납입고지서 재중

안내말씀

1.위 납부할 금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
2.가상계좌는 회원 및 납부내용별 각각 다르게 부여된 계좌이므로 반드시 본인의 납부고지서에 기재된
가상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. ※ 수납은행이 아닌 타은행 이용 시 송금수수료는 본인 부담

3.지방재정관리시스템(e-호조)을 이용하여 공제회비를 납부하는 경우, e-호조 시스템에 입력한 예금주명과
납입고지서의 가상계좌 예금주가 정확히 일치하여야 납부가 가능합니다.(띄어쓰기 없이 9자 이내)

4.입금한 금액이 납부금액과 불일치할 경우 입금처리가 되지 않으니 이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5.가상계좌 납부 시 별도 연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

6.납부유예는 건물시설물재해복구공제규정 제50조, 손해배상공제규정 제16조에 의거 공제기간 내 신청 시
가능합니다.

7.문의전화 : 재해복구 02-3274-2017/2011, 배상공제 02-3274-2015/2016, 단체상해 02-3274-2013/2012

(건물시설물) 한강공원 매점(난지2호점) 181,450



납입고지서

회 원 명 서울 한강사업본부 회 원 번 호 221110880005

납 부 금 액 230,970 납 부 기 한 2022-03-31

가상계좌번호 농 협 79014504795435
가 상 계 좌
예 금 주

서울한강사업본부

청  구  내  역

납  부  내  용 금      액

2022년 3월 22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이 사 장

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「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」 

제16조에 따라 재해복구, 손해배상 및 단체상해

공제사업을 영위하는 기관입니다.

서울 한강사업본부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36 지방재정회관

(04212)

납입고지서 재중

안내말씀

1.위 납부할 금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
2.가상계좌는 회원 및 납부내용별 각각 다르게 부여된 계좌이므로 반드시 본인의 납부고지서에 기재된
가상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. ※ 수납은행이 아닌 타은행 이용 시 송금수수료는 본인 부담

3.지방재정관리시스템(e-호조)을 이용하여 공제회비를 납부하는 경우, e-호조 시스템에 입력한 예금주명과
납입고지서의 가상계좌 예금주가 정확히 일치하여야 납부가 가능합니다.(띄어쓰기 없이 9자 이내)

4.입금한 금액이 납부금액과 불일치할 경우 입금처리가 되지 않으니 이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5.가상계좌 납부 시 별도 연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

6.납부유예는 건물시설물재해복구공제규정 제50조, 손해배상공제규정 제16조에 의거 공제기간 내 신청 시
가능합니다.

7.문의전화 : 재해복구 02-3274-2017/2011, 배상공제 02-3274-2015/2016, 단체상해 02-3274-2013/2012

(건물시설물) 한강공원 매점(뚝섬1호점) 230,970



납입고지서

회 원 명 서울 한강사업본부 회 원 번 호 221110880006

납 부 금 액 235,370 납 부 기 한 2022-03-31

가상계좌번호 농 협 79014504795447
가 상 계 좌
예 금 주

서울한강사업본부

청  구  내  역

납  부  내  용 금      액

2022년 3월 22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이 사 장

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「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」 

제16조에 따라 재해복구, 손해배상 및 단체상해

공제사업을 영위하는 기관입니다.

서울 한강사업본부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36 지방재정회관

(04212)

납입고지서 재중

안내말씀

1.위 납부할 금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
2.가상계좌는 회원 및 납부내용별 각각 다르게 부여된 계좌이므로 반드시 본인의 납부고지서에 기재된
가상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. ※ 수납은행이 아닌 타은행 이용 시 송금수수료는 본인 부담

3.지방재정관리시스템(e-호조)을 이용하여 공제회비를 납부하는 경우, e-호조 시스템에 입력한 예금주명과
납입고지서의 가상계좌 예금주가 정확히 일치하여야 납부가 가능합니다.(띄어쓰기 없이 9자 이내)

4.입금한 금액이 납부금액과 불일치할 경우 입금처리가 되지 않으니 이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5.가상계좌 납부 시 별도 연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

6.납부유예는 건물시설물재해복구공제규정 제50조, 손해배상공제규정 제16조에 의거 공제기간 내 신청 시
가능합니다.

7.문의전화 : 재해복구 02-3274-2017/2011, 배상공제 02-3274-2015/2016, 단체상해 02-3274-2013/2012

(건물시설물) 한강공원 매점(뚝섬2호점) 235,370



납입고지서

회 원 명 서울 한강사업본부 회 원 번 호 221110880007

납 부 금 액 236,930 납 부 기 한 2022-03-31

가상계좌번호 농 협 79014504795459
가 상 계 좌
예 금 주

서울한강사업본부

청  구  내  역

납  부  내  용 금      액

2022년 3월 22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이 사 장

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「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」 

제16조에 따라 재해복구, 손해배상 및 단체상해

공제사업을 영위하는 기관입니다.

서울 한강사업본부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36 지방재정회관

(04212)

납입고지서 재중

안내말씀

1.위 납부할 금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
2.가상계좌는 회원 및 납부내용별 각각 다르게 부여된 계좌이므로 반드시 본인의 납부고지서에 기재된
가상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. ※ 수납은행이 아닌 타은행 이용 시 송금수수료는 본인 부담

3.지방재정관리시스템(e-호조)을 이용하여 공제회비를 납부하는 경우, e-호조 시스템에 입력한 예금주명과
납입고지서의 가상계좌 예금주가 정확히 일치하여야 납부가 가능합니다.(띄어쓰기 없이 9자 이내)

4.입금한 금액이 납부금액과 불일치할 경우 입금처리가 되지 않으니 이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5.가상계좌 납부 시 별도 연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

6.납부유예는 건물시설물재해복구공제규정 제50조, 손해배상공제규정 제16조에 의거 공제기간 내 신청 시
가능합니다.

7.문의전화 : 재해복구 02-3274-2017/2011, 배상공제 02-3274-2015/2016, 단체상해 02-3274-2013/2012

(건물시설물) 한강공원 매점(뚝섬3호점) 236,930



납입고지서

회 원 명 서울 한강사업본부 회 원 번 호 221110880008

납 부 금 액 127,120 납 부 기 한 2022-03-31

가상계좌번호 농 협 79014504795461
가 상 계 좌
예 금 주

서울한강사업본부

청  구  내  역

납  부  내  용 금      액

2022년 3월 22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이 사 장

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「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」 

제16조에 따라 재해복구, 손해배상 및 단체상해

공제사업을 영위하는 기관입니다.

서울 한강사업본부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36 지방재정회관

(04212)

납입고지서 재중

안내말씀

1.위 납부할 금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
2.가상계좌는 회원 및 납부내용별 각각 다르게 부여된 계좌이므로 반드시 본인의 납부고지서에 기재된
가상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. ※ 수납은행이 아닌 타은행 이용 시 송금수수료는 본인 부담

3.지방재정관리시스템(e-호조)을 이용하여 공제회비를 납부하는 경우, e-호조 시스템에 입력한 예금주명과
납입고지서의 가상계좌 예금주가 정확히 일치하여야 납부가 가능합니다.(띄어쓰기 없이 9자 이내)

4.입금한 금액이 납부금액과 불일치할 경우 입금처리가 되지 않으니 이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5.가상계좌 납부 시 별도 연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

6.납부유예는 건물시설물재해복구공제규정 제50조, 손해배상공제규정 제16조에 의거 공제기간 내 신청 시
가능합니다.

7.문의전화 : 재해복구 02-3274-2017/2011, 배상공제 02-3274-2015/2016, 단체상해 02-3274-2013/2012

(건물시설물) 한강공원 매점(망원1호점) 127,120



납입고지서

회 원 명 서울 한강사업본부 회 원 번 호 221110880009

납 부 금 액 237,460 납 부 기 한 2022-03-31

가상계좌번호 농 협 79014504795472
가 상 계 좌
예 금 주

서울한강사업본부

청  구  내  역

납  부  내  용 금      액

2022년 3월 22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이 사 장

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「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」 

제16조에 따라 재해복구, 손해배상 및 단체상해

공제사업을 영위하는 기관입니다.

서울 한강사업본부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36 지방재정회관

(04212)

납입고지서 재중

안내말씀

1.위 납부할 금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
2.가상계좌는 회원 및 납부내용별 각각 다르게 부여된 계좌이므로 반드시 본인의 납부고지서에 기재된
가상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. ※ 수납은행이 아닌 타은행 이용 시 송금수수료는 본인 부담

3.지방재정관리시스템(e-호조)을 이용하여 공제회비를 납부하는 경우, e-호조 시스템에 입력한 예금주명과
납입고지서의 가상계좌 예금주가 정확히 일치하여야 납부가 가능합니다.(띄어쓰기 없이 9자 이내)

4.입금한 금액이 납부금액과 불일치할 경우 입금처리가 되지 않으니 이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5.가상계좌 납부 시 별도 연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

6.납부유예는 건물시설물재해복구공제규정 제50조, 손해배상공제규정 제16조에 의거 공제기간 내 신청 시
가능합니다.

7.문의전화 : 재해복구 02-3274-2017/2011, 배상공제 02-3274-2015/2016, 단체상해 02-3274-2013/2012

(건물시설물) 한강공원 매점(반포1호점) 237,460



납입고지서

회 원 명 서울 한강사업본부 회 원 번 호 221110880010

납 부 금 액 246,840 납 부 기 한 2022-03-31

가상계좌번호 농 협 79014504795484
가 상 계 좌
예 금 주

서울한강사업본부

청  구  내  역

납  부  내  용 금      액

2022년 3월 22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이 사 장

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「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」 

제16조에 따라 재해복구, 손해배상 및 단체상해

공제사업을 영위하는 기관입니다.

서울 한강사업본부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36 지방재정회관

(04212)

납입고지서 재중

안내말씀

1.위 납부할 금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
2.가상계좌는 회원 및 납부내용별 각각 다르게 부여된 계좌이므로 반드시 본인의 납부고지서에 기재된
가상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. ※ 수납은행이 아닌 타은행 이용 시 송금수수료는 본인 부담

3.지방재정관리시스템(e-호조)을 이용하여 공제회비를 납부하는 경우, e-호조 시스템에 입력한 예금주명과
납입고지서의 가상계좌 예금주가 정확히 일치하여야 납부가 가능합니다.(띄어쓰기 없이 9자 이내)

4.입금한 금액이 납부금액과 불일치할 경우 입금처리가 되지 않으니 이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5.가상계좌 납부 시 별도 연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

6.납부유예는 건물시설물재해복구공제규정 제50조, 손해배상공제규정 제16조에 의거 공제기간 내 신청 시
가능합니다.

7.문의전화 : 재해복구 02-3274-2017/2011, 배상공제 02-3274-2015/2016, 단체상해 02-3274-2013/2012

(건물시설물) 한강공원 매점(반포2호점) 246,840



납입고지서

회 원 명 서울 한강사업본부 회 원 번 호 221110880011

납 부 금 액 236,930 납 부 기 한 2022-03-31

가상계좌번호 농 협 79014504795496
가 상 계 좌
예 금 주

서울한강사업본부

청  구  내  역

납  부  내  용 금      액

2022년 3월 22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이 사 장

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「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」 

제16조에 따라 재해복구, 손해배상 및 단체상해

공제사업을 영위하는 기관입니다.

서울 한강사업본부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36 지방재정회관

(04212)

납입고지서 재중

안내말씀

1.위 납부할 금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
2.가상계좌는 회원 및 납부내용별 각각 다르게 부여된 계좌이므로 반드시 본인의 납부고지서에 기재된
가상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. ※ 수납은행이 아닌 타은행 이용 시 송금수수료는 본인 부담

3.지방재정관리시스템(e-호조)을 이용하여 공제회비를 납부하는 경우, e-호조 시스템에 입력한 예금주명과
납입고지서의 가상계좌 예금주가 정확히 일치하여야 납부가 가능합니다.(띄어쓰기 없이 9자 이내)

4.입금한 금액이 납부금액과 불일치할 경우 입금처리가 되지 않으니 이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5.가상계좌 납부 시 별도 연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

6.납부유예는 건물시설물재해복구공제규정 제50조, 손해배상공제규정 제16조에 의거 공제기간 내 신청 시
가능합니다.

7.문의전화 : 재해복구 02-3274-2017/2011, 배상공제 02-3274-2015/2016, 단체상해 02-3274-2013/2012

(건물시설물) 한강공원 매점(양화1호점) 236,930



납입고지서

회 원 명 서울 한강사업본부 회 원 번 호 221110880012

납 부 금 액 26,610 납 부 기 한 2022-03-31

가상계좌번호 농 협 79014504795502
가 상 계 좌
예 금 주

서울한강사업본부

청  구  내  역

납  부  내  용 금      액

2022년 3월 22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이 사 장

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「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」 

제16조에 따라 재해복구, 손해배상 및 단체상해

공제사업을 영위하는 기관입니다.

서울 한강사업본부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36 지방재정회관

(04212)

납입고지서 재중

안내말씀

1.위 납부할 금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
2.가상계좌는 회원 및 납부내용별 각각 다르게 부여된 계좌이므로 반드시 본인의 납부고지서에 기재된
가상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. ※ 수납은행이 아닌 타은행 이용 시 송금수수료는 본인 부담

3.지방재정관리시스템(e-호조)을 이용하여 공제회비를 납부하는 경우, e-호조 시스템에 입력한 예금주명과
납입고지서의 가상계좌 예금주가 정확히 일치하여야 납부가 가능합니다.(띄어쓰기 없이 9자 이내)

4.입금한 금액이 납부금액과 불일치할 경우 입금처리가 되지 않으니 이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5.가상계좌 납부 시 별도 연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

6.납부유예는 건물시설물재해복구공제규정 제50조, 손해배상공제규정 제16조에 의거 공제기간 내 신청 시
가능합니다.

7.문의전화 : 재해복구 02-3274-2017/2011, 배상공제 02-3274-2015/2016, 단체상해 02-3274-2013/2012

(건물시설물) 한강공원 매점(양화2호점) 26,610



납입고지서

회 원 명 서울 한강사업본부 회 원 번 호 221110880013

납 부 금 액 519,850 납 부 기 한 2022-03-31

가상계좌번호 농 협 79014504795514
가 상 계 좌
예 금 주

서울한강사업본부

청  구  내  역

납  부  내  용 금      액

2022년 3월 22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이 사 장

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「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」 

제16조에 따라 재해복구, 손해배상 및 단체상해

공제사업을 영위하는 기관입니다.

서울 한강사업본부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36 지방재정회관

(04212)

납입고지서 재중

안내말씀

1.위 납부할 금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
2.가상계좌는 회원 및 납부내용별 각각 다르게 부여된 계좌이므로 반드시 본인의 납부고지서에 기재된
가상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. ※ 수납은행이 아닌 타은행 이용 시 송금수수료는 본인 부담

3.지방재정관리시스템(e-호조)을 이용하여 공제회비를 납부하는 경우, e-호조 시스템에 입력한 예금주명과
납입고지서의 가상계좌 예금주가 정확히 일치하여야 납부가 가능합니다.(띄어쓰기 없이 9자 이내)

4.입금한 금액이 납부금액과 불일치할 경우 입금처리가 되지 않으니 이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5.가상계좌 납부 시 별도 연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

6.납부유예는 건물시설물재해복구공제규정 제50조, 손해배상공제규정 제16조에 의거 공제기간 내 신청 시
가능합니다.

7.문의전화 : 재해복구 02-3274-2017/2011, 배상공제 02-3274-2015/2016, 단체상해 02-3274-2013/2012

(건물시설물) 한강공원 매점(양화3호점) 519,850



납입고지서

회 원 명 서울 한강사업본부 회 원 번 호 221110880014

납 부 금 액 236,930 납 부 기 한 2022-03-31

가상계좌번호 농 협 79014504795526
가 상 계 좌
예 금 주

서울한강사업본부

청  구  내  역

납  부  내  용 금      액

2022년 3월 22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이 사 장

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「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」 

제16조에 따라 재해복구, 손해배상 및 단체상해

공제사업을 영위하는 기관입니다.

서울 한강사업본부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36 지방재정회관

(04212)

납입고지서 재중

안내말씀

1.위 납부할 금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
2.가상계좌는 회원 및 납부내용별 각각 다르게 부여된 계좌이므로 반드시 본인의 납부고지서에 기재된
가상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. ※ 수납은행이 아닌 타은행 이용 시 송금수수료는 본인 부담

3.지방재정관리시스템(e-호조)을 이용하여 공제회비를 납부하는 경우, e-호조 시스템에 입력한 예금주명과
납입고지서의 가상계좌 예금주가 정확히 일치하여야 납부가 가능합니다.(띄어쓰기 없이 9자 이내)

4.입금한 금액이 납부금액과 불일치할 경우 입금처리가 되지 않으니 이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5.가상계좌 납부 시 별도 연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

6.납부유예는 건물시설물재해복구공제규정 제50조, 손해배상공제규정 제16조에 의거 공제기간 내 신청 시
가능합니다.

7.문의전화 : 재해복구 02-3274-2017/2011, 배상공제 02-3274-2015/2016, 단체상해 02-3274-2013/2012

(건물시설물) 한강공원 매점(여의도1호점) 236,930



납입고지서

회 원 명 서울 한강사업본부 회 원 번 호 221110880015

납 부 금 액 235,370 납 부 기 한 2022-03-31

가상계좌번호 농 협 79014504795538
가 상 계 좌
예 금 주

서울한강사업본부

청  구  내  역

납  부  내  용 금      액

2022년 3월 22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이 사 장

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「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」 

제16조에 따라 재해복구, 손해배상 및 단체상해

공제사업을 영위하는 기관입니다.

서울 한강사업본부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36 지방재정회관

(04212)

납입고지서 재중

안내말씀

1.위 납부할 금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
2.가상계좌는 회원 및 납부내용별 각각 다르게 부여된 계좌이므로 반드시 본인의 납부고지서에 기재된
가상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. ※ 수납은행이 아닌 타은행 이용 시 송금수수료는 본인 부담

3.지방재정관리시스템(e-호조)을 이용하여 공제회비를 납부하는 경우, e-호조 시스템에 입력한 예금주명과
납입고지서의 가상계좌 예금주가 정확히 일치하여야 납부가 가능합니다.(띄어쓰기 없이 9자 이내)

4.입금한 금액이 납부금액과 불일치할 경우 입금처리가 되지 않으니 이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5.가상계좌 납부 시 별도 연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

6.납부유예는 건물시설물재해복구공제규정 제50조, 손해배상공제규정 제16조에 의거 공제기간 내 신청 시
가능합니다.

7.문의전화 : 재해복구 02-3274-2017/2011, 배상공제 02-3274-2015/2016, 단체상해 02-3274-2013/2012

(건물시설물) 한강공원 매점(여의도2호점) 235,370



납입고지서

회 원 명 서울 한강사업본부 회 원 번 호 221110880016

납 부 금 액 230,970 납 부 기 한 2022-03-31

가상계좌번호 농 협 79014504795540
가 상 계 좌
예 금 주

서울한강사업본부

청  구  내  역

납  부  내  용 금      액

2022년 3월 22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이 사 장

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「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」 

제16조에 따라 재해복구, 손해배상 및 단체상해

공제사업을 영위하는 기관입니다.

서울 한강사업본부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36 지방재정회관

(04212)

납입고지서 재중

안내말씀

1.위 납부할 금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
2.가상계좌는 회원 및 납부내용별 각각 다르게 부여된 계좌이므로 반드시 본인의 납부고지서에 기재된
가상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. ※ 수납은행이 아닌 타은행 이용 시 송금수수료는 본인 부담

3.지방재정관리시스템(e-호조)을 이용하여 공제회비를 납부하는 경우, e-호조 시스템에 입력한 예금주명과
납입고지서의 가상계좌 예금주가 정확히 일치하여야 납부가 가능합니다.(띄어쓰기 없이 9자 이내)

4.입금한 금액이 납부금액과 불일치할 경우 입금처리가 되지 않으니 이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5.가상계좌 납부 시 별도 연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

6.납부유예는 건물시설물재해복구공제규정 제50조, 손해배상공제규정 제16조에 의거 공제기간 내 신청 시
가능합니다.

7.문의전화 : 재해복구 02-3274-2017/2011, 배상공제 02-3274-2015/2016, 단체상해 02-3274-2013/2012

(건물시설물) 한강공원 매점(여의도3호점) 230,970



납입고지서

회 원 명 서울 한강사업본부 회 원 번 호 221110880017

납 부 금 액 181,450 납 부 기 한 2022-03-31

가상계좌번호 농 협 79014504795551
가 상 계 좌
예 금 주

서울한강사업본부

청  구  내  역

납  부  내  용 금      액

2022년 3월 22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이 사 장

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「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」 

제16조에 따라 재해복구, 손해배상 및 단체상해

공제사업을 영위하는 기관입니다.

서울 한강사업본부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36 지방재정회관

(04212)

납입고지서 재중

안내말씀

1.위 납부할 금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
2.가상계좌는 회원 및 납부내용별 각각 다르게 부여된 계좌이므로 반드시 본인의 납부고지서에 기재된
가상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. ※ 수납은행이 아닌 타은행 이용 시 송금수수료는 본인 부담

3.지방재정관리시스템(e-호조)을 이용하여 공제회비를 납부하는 경우, e-호조 시스템에 입력한 예금주명과
납입고지서의 가상계좌 예금주가 정확히 일치하여야 납부가 가능합니다.(띄어쓰기 없이 9자 이내)

4.입금한 금액이 납부금액과 불일치할 경우 입금처리가 되지 않으니 이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5.가상계좌 납부 시 별도 연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

6.납부유예는 건물시설물재해복구공제규정 제50조, 손해배상공제규정 제16조에 의거 공제기간 내 신청 시
가능합니다.

7.문의전화 : 재해복구 02-3274-2017/2011, 배상공제 02-3274-2015/2016, 단체상해 02-3274-2013/2012

(건물시설물) 한강공원 매점(여의도4호점) 181,450



납입고지서

회 원 명 서울 한강사업본부 회 원 번 호 221110880018

납 부 금 액 9,780 납 부 기 한 2022-03-31

가상계좌번호 농 협 79014504795563
가 상 계 좌
예 금 주

서울한강사업본부

청  구  내  역

납  부  내  용 금      액

2022년 3월 22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이 사 장

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「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」 

제16조에 따라 재해복구, 손해배상 및 단체상해

공제사업을 영위하는 기관입니다.

서울 한강사업본부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36 지방재정회관

(04212)

납입고지서 재중

안내말씀

1.위 납부할 금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
2.가상계좌는 회원 및 납부내용별 각각 다르게 부여된 계좌이므로 반드시 본인의 납부고지서에 기재된
가상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. ※ 수납은행이 아닌 타은행 이용 시 송금수수료는 본인 부담

3.지방재정관리시스템(e-호조)을 이용하여 공제회비를 납부하는 경우, e-호조 시스템에 입력한 예금주명과
납입고지서의 가상계좌 예금주가 정확히 일치하여야 납부가 가능합니다.(띄어쓰기 없이 9자 이내)

4.입금한 금액이 납부금액과 불일치할 경우 입금처리가 되지 않으니 이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5.가상계좌 납부 시 별도 연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

6.납부유예는 건물시설물재해복구공제규정 제50조, 손해배상공제규정 제16조에 의거 공제기간 내 신청 시
가능합니다.

7.문의전화 : 재해복구 02-3274-2017/2011, 배상공제 02-3274-2015/2016, 단체상해 02-3274-2013/2012

(건물시설물) 한강공원 매점(이촌1호점) 9,780



납입고지서

회 원 명 서울 한강사업본부 회 원 번 호 221110880019

납 부 금 액 26,490 납 부 기 한 2022-03-31

가상계좌번호 농 협 79014504795575
가 상 계 좌
예 금 주

서울한강사업본부

청  구  내  역

납  부  내  용 금      액

2022년 3월 22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이 사 장

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「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」 

제16조에 따라 재해복구, 손해배상 및 단체상해

공제사업을 영위하는 기관입니다.

서울 한강사업본부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36 지방재정회관

(04212)

납입고지서 재중

안내말씀

1.위 납부할 금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
2.가상계좌는 회원 및 납부내용별 각각 다르게 부여된 계좌이므로 반드시 본인의 납부고지서에 기재된
가상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. ※ 수납은행이 아닌 타은행 이용 시 송금수수료는 본인 부담

3.지방재정관리시스템(e-호조)을 이용하여 공제회비를 납부하는 경우, e-호조 시스템에 입력한 예금주명과
납입고지서의 가상계좌 예금주가 정확히 일치하여야 납부가 가능합니다.(띄어쓰기 없이 9자 이내)

4.입금한 금액이 납부금액과 불일치할 경우 입금처리가 되지 않으니 이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5.가상계좌 납부 시 별도 연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

6.납부유예는 건물시설물재해복구공제규정 제50조, 손해배상공제규정 제16조에 의거 공제기간 내 신청 시
가능합니다.

7.문의전화 : 재해복구 02-3274-2017/2011, 배상공제 02-3274-2015/2016, 단체상해 02-3274-2013/2012

(건물시설물) 한강공원 매점(이촌2호점) 26,490



납입고지서

회 원 명 서울 한강사업본부 회 원 번 호 221110880020

납 부 금 액 36,920 납 부 기 한 2022-03-31

가상계좌번호 농 협 79014504795587
가 상 계 좌
예 금 주

서울한강사업본부

청  구  내  역

납  부  내  용 금      액

2022년 3월 22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이 사 장

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「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」 

제16조에 따라 재해복구, 손해배상 및 단체상해

공제사업을 영위하는 기관입니다.

서울 한강사업본부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36 지방재정회관

(04212)

납입고지서 재중

안내말씀

1.위 납부할 금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
2.가상계좌는 회원 및 납부내용별 각각 다르게 부여된 계좌이므로 반드시 본인의 납부고지서에 기재된
가상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. ※ 수납은행이 아닌 타은행 이용 시 송금수수료는 본인 부담

3.지방재정관리시스템(e-호조)을 이용하여 공제회비를 납부하는 경우, e-호조 시스템에 입력한 예금주명과
납입고지서의 가상계좌 예금주가 정확히 일치하여야 납부가 가능합니다.(띄어쓰기 없이 9자 이내)

4.입금한 금액이 납부금액과 불일치할 경우 입금처리가 되지 않으니 이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5.가상계좌 납부 시 별도 연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

6.납부유예는 건물시설물재해복구공제규정 제50조, 손해배상공제규정 제16조에 의거 공제기간 내 신청 시
가능합니다.

7.문의전화 : 재해복구 02-3274-2017/2011, 배상공제 02-3274-2015/2016, 단체상해 02-3274-2013/2012

(건물시설물) 한강공원 매점(잠실1호점) 36,920



납입고지서

회 원 명 서울 한강사업본부 회 원 번 호 221110880021

납 부 금 액 22,820 납 부 기 한 2022-03-31

가상계좌번호 농 협 79014504795599
가 상 계 좌
예 금 주

서울한강사업본부

청  구  내  역

납  부  내  용 금      액

2022년 3월 22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이 사 장

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「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」 

제16조에 따라 재해복구, 손해배상 및 단체상해

공제사업을 영위하는 기관입니다.

서울 한강사업본부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36 지방재정회관

(04212)

납입고지서 재중

안내말씀

1.위 납부할 금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
2.가상계좌는 회원 및 납부내용별 각각 다르게 부여된 계좌이므로 반드시 본인의 납부고지서에 기재된
가상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. ※ 수납은행이 아닌 타은행 이용 시 송금수수료는 본인 부담

3.지방재정관리시스템(e-호조)을 이용하여 공제회비를 납부하는 경우, e-호조 시스템에 입력한 예금주명과
납입고지서의 가상계좌 예금주가 정확히 일치하여야 납부가 가능합니다.(띄어쓰기 없이 9자 이내)

4.입금한 금액이 납부금액과 불일치할 경우 입금처리가 되지 않으니 이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5.가상계좌 납부 시 별도 연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

6.납부유예는 건물시설물재해복구공제규정 제50조, 손해배상공제규정 제16조에 의거 공제기간 내 신청 시
가능합니다.

7.문의전화 : 재해복구 02-3274-2017/2011, 배상공제 02-3274-2015/2016, 단체상해 02-3274-2013/2012

(건물시설물) 한강공원 매점(잠실2호점) 22,820



납입고지서

회 원 명 서울 한강사업본부 회 원 번 호 221110880022

납 부 금 액 27,690 납 부 기 한 2022-03-31

가상계좌번호 농 협 79014504795605
가 상 계 좌
예 금 주

서울한강사업본부

청  구  내  역

납  부  내  용 금      액

2022년 3월 22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이 사 장

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「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」 

제16조에 따라 재해복구, 손해배상 및 단체상해

공제사업을 영위하는 기관입니다.

서울 한강사업본부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36 지방재정회관

(04212)

납입고지서 재중

안내말씀

1.위 납부할 금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
2.가상계좌는 회원 및 납부내용별 각각 다르게 부여된 계좌이므로 반드시 본인의 납부고지서에 기재된
가상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. ※ 수납은행이 아닌 타은행 이용 시 송금수수료는 본인 부담

3.지방재정관리시스템(e-호조)을 이용하여 공제회비를 납부하는 경우, e-호조 시스템에 입력한 예금주명과
납입고지서의 가상계좌 예금주가 정확히 일치하여야 납부가 가능합니다.(띄어쓰기 없이 9자 이내)

4.입금한 금액이 납부금액과 불일치할 경우 입금처리가 되지 않으니 이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5.가상계좌 납부 시 별도 연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

6.납부유예는 건물시설물재해복구공제규정 제50조, 손해배상공제규정 제16조에 의거 공제기간 내 신청 시
가능합니다.

7.문의전화 : 재해복구 02-3274-2017/2011, 배상공제 02-3274-2015/2016, 단체상해 02-3274-2013/2012

(건물시설물) 한강공원 매점(잠실3호점) 27,690



납입고지서

회 원 명 서울 한강사업본부 회 원 번 호 221110880023

납 부 금 액 13,040 납 부 기 한 2022-03-31

가상계좌번호 농 협 79014504795617
가 상 계 좌
예 금 주

서울한강사업본부

청  구  내  역

납  부  내  용 금      액

2022년 3월 22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이 사 장

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「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」 

제16조에 따라 재해복구, 손해배상 및 단체상해

공제사업을 영위하는 기관입니다.

서울 한강사업본부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36 지방재정회관

(04212)

납입고지서 재중

안내말씀

1.위 납부할 금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
2.가상계좌는 회원 및 납부내용별 각각 다르게 부여된 계좌이므로 반드시 본인의 납부고지서에 기재된
가상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. ※ 수납은행이 아닌 타은행 이용 시 송금수수료는 본인 부담

3.지방재정관리시스템(e-호조)을 이용하여 공제회비를 납부하는 경우, e-호조 시스템에 입력한 예금주명과
납입고지서의 가상계좌 예금주가 정확히 일치하여야 납부가 가능합니다.(띄어쓰기 없이 9자 이내)

4.입금한 금액이 납부금액과 불일치할 경우 입금처리가 되지 않으니 이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5.가상계좌 납부 시 별도 연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

6.납부유예는 건물시설물재해복구공제규정 제50조, 손해배상공제규정 제16조에 의거 공제기간 내 신청 시
가능합니다.

7.문의전화 : 재해복구 02-3274-2017/2011, 배상공제 02-3274-2015/2016, 단체상해 02-3274-2013/2012

(건물시설물) 한강공원 매점(잠실4호점) 13,040



납입고지서

회 원 명 서울 한강사업본부 회 원 번 호 221110880024

납 부 금 액 9,780 납 부 기 한 2022-03-31

가상계좌번호 농 협 79014504795629
가 상 계 좌
예 금 주

서울한강사업본부

청  구  내  역

납  부  내  용 금      액

2022년 3월 22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이 사 장

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「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」 

제16조에 따라 재해복구, 손해배상 및 단체상해

공제사업을 영위하는 기관입니다.

서울 한강사업본부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36 지방재정회관

(04212)

납입고지서 재중

안내말씀

1.위 납부할 금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
2.가상계좌는 회원 및 납부내용별 각각 다르게 부여된 계좌이므로 반드시 본인의 납부고지서에 기재된
가상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. ※ 수납은행이 아닌 타은행 이용 시 송금수수료는 본인 부담

3.지방재정관리시스템(e-호조)을 이용하여 공제회비를 납부하는 경우, e-호조 시스템에 입력한 예금주명과
납입고지서의 가상계좌 예금주가 정확히 일치하여야 납부가 가능합니다.(띄어쓰기 없이 9자 이내)

4.입금한 금액이 납부금액과 불일치할 경우 입금처리가 되지 않으니 이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5.가상계좌 납부 시 별도 연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

6.납부유예는 건물시설물재해복구공제규정 제50조, 손해배상공제규정 제16조에 의거 공제기간 내 신청 시
가능합니다.

7.문의전화 : 재해복구 02-3274-2017/2011, 배상공제 02-3274-2015/2016, 단체상해 02-3274-2013/2012

(건물시설물) 한강공원 매점(잠원1호점) 9,780



납입고지서

회 원 명 서울 한강사업본부 회 원 번 호 221110880025

납 부 금 액 26,490 납 부 기 한 2022-03-31

가상계좌번호 농 협 79014504795631
가 상 계 좌
예 금 주

서울한강사업본부

청  구  내  역

납  부  내  용 금      액

2022년 3월 22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이 사 장

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「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」 

제16조에 따라 재해복구, 손해배상 및 단체상해

공제사업을 영위하는 기관입니다.

서울 한강사업본부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36 지방재정회관

(04212)

납입고지서 재중

안내말씀

1.위 납부할 금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
2.가상계좌는 회원 및 납부내용별 각각 다르게 부여된 계좌이므로 반드시 본인의 납부고지서에 기재된
가상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. ※ 수납은행이 아닌 타은행 이용 시 송금수수료는 본인 부담

3.지방재정관리시스템(e-호조)을 이용하여 공제회비를 납부하는 경우, e-호조 시스템에 입력한 예금주명과
납입고지서의 가상계좌 예금주가 정확히 일치하여야 납부가 가능합니다.(띄어쓰기 없이 9자 이내)

4.입금한 금액이 납부금액과 불일치할 경우 입금처리가 되지 않으니 이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5.가상계좌 납부 시 별도 연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

6.납부유예는 건물시설물재해복구공제규정 제50조, 손해배상공제규정 제16조에 의거 공제기간 내 신청 시
가능합니다.

7.문의전화 : 재해복구 02-3274-2017/2011, 배상공제 02-3274-2015/2016, 단체상해 02-3274-2013/2012

(건물시설물) 한강공원 매점(잠원2호점) 26,490



납입고지서

회 원 명 서울 한강사업본부 회 원 번 호 221110880026

납 부 금 액 9,780 납 부 기 한 2022-03-31

가상계좌번호 농 협 79014504795642
가 상 계 좌
예 금 주

서울한강사업본부

청  구  내  역

납  부  내  용 금      액

2022년 3월 22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이 사 장

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「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」 

제16조에 따라 재해복구, 손해배상 및 단체상해

공제사업을 영위하는 기관입니다.

서울 한강사업본부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36 지방재정회관

(04212)

납입고지서 재중

안내말씀

1.위 납부할 금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
2.가상계좌는 회원 및 납부내용별 각각 다르게 부여된 계좌이므로 반드시 본인의 납부고지서에 기재된
가상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. ※ 수납은행이 아닌 타은행 이용 시 송금수수료는 본인 부담

3.지방재정관리시스템(e-호조)을 이용하여 공제회비를 납부하는 경우, e-호조 시스템에 입력한 예금주명과
납입고지서의 가상계좌 예금주가 정확히 일치하여야 납부가 가능합니다.(띄어쓰기 없이 9자 이내)

4.입금한 금액이 납부금액과 불일치할 경우 입금처리가 되지 않으니 이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5.가상계좌 납부 시 별도 연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

6.납부유예는 건물시설물재해복구공제규정 제50조, 손해배상공제규정 제16조에 의거 공제기간 내 신청 시
가능합니다.

7.문의전화 : 재해복구 02-3274-2017/2011, 배상공제 02-3274-2015/2016, 단체상해 02-3274-2013/2012

(건물시설물) 한강공원 매점(잠원3호점) 9,780



납입고지서

회 원 명 서울 한강사업본부 회 원 번 호 221110880027

납 부 금 액 448,000 납 부 기 한 2022-03-31

가상계좌번호 농 협 79014504795654
가 상 계 좌
예 금 주

서울한강사업본부

청  구  내  역

납  부  내  용 금      액

2022년 3월 22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이 사 장

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「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」 

제16조에 따라 재해복구, 손해배상 및 단체상해

공제사업을 영위하는 기관입니다.

서울 한강사업본부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36 지방재정회관

(04212)

납입고지서 재중

안내말씀

1.위 납부할 금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
2.가상계좌는 회원 및 납부내용별 각각 다르게 부여된 계좌이므로 반드시 본인의 납부고지서에 기재된
가상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. ※ 수납은행이 아닌 타은행 이용 시 송금수수료는 본인 부담

3.지방재정관리시스템(e-호조)을 이용하여 공제회비를 납부하는 경우, e-호조 시스템에 입력한 예금주명과
납입고지서의 가상계좌 예금주가 정확히 일치하여야 납부가 가능합니다.(띄어쓰기 없이 9자 이내)

4.입금한 금액이 납부금액과 불일치할 경우 입금처리가 되지 않으니 이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5.가상계좌 납부 시 별도 연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

6.납부유예는 건물시설물재해복구공제규정 제50조, 손해배상공제규정 제16조에 의거 공제기간 내 신청 시
가능합니다.

7.문의전화 : 재해복구 02-3274-2017/2011, 배상공제 02-3274-2015/2016, 단체상해 02-3274-2013/2012

(건물시설물) 마포대교전망쉼터(마포해넘이전망대) 448,000



납입고지서

회 원 명 서울 한강사업본부 회 원 번 호 221110880028

납 부 금 액 922,350 납 부 기 한 2022-03-31

가상계좌번호 농 협 79014504795666
가 상 계 좌
예 금 주

서울한강사업본부

청  구  내  역

납  부  내  용 금      액

2022년 3월 22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이 사 장

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「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」 

제16조에 따라 재해복구, 손해배상 및 단체상해

공제사업을 영위하는 기관입니다.

서울 한강사업본부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36 지방재정회관

(04212)

납입고지서 재중

안내말씀

1.위 납부할 금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
2.가상계좌는 회원 및 납부내용별 각각 다르게 부여된 계좌이므로 반드시 본인의 납부고지서에 기재된
가상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. ※ 수납은행이 아닌 타은행 이용 시 송금수수료는 본인 부담

3.지방재정관리시스템(e-호조)을 이용하여 공제회비를 납부하는 경우, e-호조 시스템에 입력한 예금주명과
납입고지서의 가상계좌 예금주가 정확히 일치하여야 납부가 가능합니다.(띄어쓰기 없이 9자 이내)

4.입금한 금액이 납부금액과 불일치할 경우 입금처리가 되지 않으니 이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5.가상계좌 납부 시 별도 연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

6.납부유예는 건물시설물재해복구공제규정 제50조, 손해배상공제규정 제16조에 의거 공제기간 내 신청 시
가능합니다.

7.문의전화 : 재해복구 02-3274-2017/2011, 배상공제 02-3274-2015/2016, 단체상해 02-3274-2013/2012

(건물시설물) 한남대교전망카페(한남새말카페) 922,350



납입고지서

회 원 명 서울 한강사업본부 회 원 번 호 221110880029

납 부 금 액 3,037,800 납 부 기 한 2022-03-31

가상계좌번호 농 협 79014504795678
가 상 계 좌
예 금 주

서울한강사업본부

청  구  내  역

납  부  내  용 금      액

2022년 3월 22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이 사 장

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「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」 

제16조에 따라 재해복구, 손해배상 및 단체상해

공제사업을 영위하는 기관입니다.

서울 한강사업본부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36 지방재정회관

(04212)

납입고지서 재중

안내말씀

1.위 납부할 금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
2.가상계좌는 회원 및 납부내용별 각각 다르게 부여된 계좌이므로 반드시 본인의 납부고지서에 기재된
가상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. ※ 수납은행이 아닌 타은행 이용 시 송금수수료는 본인 부담

3.지방재정관리시스템(e-호조)을 이용하여 공제회비를 납부하는 경우, e-호조 시스템에 입력한 예금주명과
납입고지서의 가상계좌 예금주가 정확히 일치하여야 납부가 가능합니다.(띄어쓰기 없이 9자 이내)

4.입금한 금액이 납부금액과 불일치할 경우 입금처리가 되지 않으니 이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5.가상계좌 납부 시 별도 연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

6.납부유예는 건물시설물재해복구공제규정 제50조, 손해배상공제규정 제16조에 의거 공제기간 내 신청 시
가능합니다.

7.문의전화 : 재해복구 02-3274-2017/2011, 배상공제 02-3274-2015/2016, 단체상해 02-3274-2013/2012

(건물시설물) 뚝섬전망문화콤플렉스 3,037,800



납입고지서

회 원 명 서울 한강사업본부 회 원 번 호 221110880002

납 부 금 액 127,120 납 부 기 한 2022-03-31

가상계좌번호 농 협 79014504795400
가 상 계 좌
예 금 주

서울한강사업본부

청  구  내  역

납  부  내  용 금      액

2022년 3월 22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이 사 장

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「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」 

제16조에 따라 재해복구, 손해배상 및 단체상해

공제사업을 영위하는 기관입니다.

서울 한강사업본부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36 지방재정회관

(04212)

납입고지서 재중

안내말씀

1.위 납부할 금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
2.가상계좌는 회원 및 납부내용별 각각 다르게 부여된 계좌이므로 반드시 본인의 납부고지서에 기재된
가상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. ※ 수납은행이 아닌 타은행 이용 시 송금수수료는 본인 부담

3.지방재정관리시스템(e-호조)을 이용하여 공제회비를 납부하는 경우, e-호조 시스템에 입력한 예금주명과
납입고지서의 가상계좌 예금주가 정확히 일치하여야 납부가 가능합니다.(띄어쓰기 없이 9자 이내)

4.입금한 금액이 납부금액과 불일치할 경우 입금처리가 되지 않으니 이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5.가상계좌 납부 시 별도 연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

6.납부유예는 건물시설물재해복구공제규정 제50조, 손해배상공제규정 제16조에 의거 공제기간 내 신청 시
가능합니다.

7.문의전화 : 재해복구 02-3274-2017/2011, 배상공제 02-3274-2015/2016, 단체상해 02-3274-2013/2012

(건물시설물) 한강공원 매점(광나루2호점) 127,120


